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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

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

하여 행해지는 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

인복지시설 등에

서 발생하는 학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 임 유 기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치매초기 증상으로 의처증이 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폭력을 

행사하고 밖에서 방문을 잠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할머니는 독거노인으로 부양할 사람이 없이 

홀로 살고 있다. 이웃에 사는 A는 할머니를 

도와준다며 할머니 집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할

머니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을 하였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수시로  

노부에게 돈을 요구하고, 노부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

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

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

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

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

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부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은 형편이 어려워

지자 치매에 걸린 노부를 여름 휴가지에 두

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헤매던 노부

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아들은 노부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모시기

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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